
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20조(제1전공 이수 및 졸업요건) ① 학생은 교양과목 18학점 이상, 전공과목 

34학점 이상(전공심화과정 54학점 이상)을 포함하여 각 학과에서 정한 졸업

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과정 이수학점은 따로 정하여 시행

한다.

  ② ~ ⑨ (생  략)

제20조(제1전공 이수 및 졸업요건) ① 학생은 교양과목 21학점 이상, 전공과목 

34학점 이상(전공심화과정 54학점 이상)을 포함하여 각 학과에서 정한 졸업

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과정 이수학점은 따로 정하여 시행

한다. (개정 2026.01.21.)

  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- 2025학년도부터 영역별교양 이수 

학점이 3학점 증가(9→12학점)하

여 이를 반영하여 교양과목의 최

소 이수학점 규정을 변경

- 제1전공 이수 요건 명확화

제79조(이수학점 및 과목 등) ① 교직과정에서 이수할 학점은 다음 각호의 1

과 같으며 교직과목의 과목별 학점 배정은 별표 3과 같다.

   1. 중등학교 정교사(2급): 교직과목 23학점 이상,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교

과교육영역 3과목(8학점 이상) 포함) 

   2. 보건교사(2급): 교직과목 23학점 이상, 전공과목 50학점 이상

  

  ② 교직과정 이수자는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

교육부장관이 정한 과목 및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

  ③ <삭제 2016.12.5>

  ④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9조에 따라 이수학점 및 과목 이외에 무시험검

정 추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9조(이수학점 및 과목 등) ① 교직과정에서 이수할 학점은 다음 각호의 1

과 같다. (개정 2026.01.21.)

   1. 중등학교 정교사(2급): 교직과목 23학점 이상(교직이론 영역 13학점, 교

직소양 영역 6학점, 교육실습 영역 4학점),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교과교육

영역 3과목(8학점 이상) 포함) 

   2. 보건교사(2급): 교직과목 23학점 이상(교직이론 영역 13학점, 교직소양 

영역 6학점, 교육실습 영역 4학점), 전공과목 50학점 이상

  ② 교직과정 이수자는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제12조 및 제13조의 규

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과목 및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 

(개정 2026.01.21.)

 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- 교직과목 관련 학점 배정 내용 

삽입 및 별표3(교직과목 교육과

정표) 삭제

 

<신  설>
부   칙 <기획팀-1950호 : 2026.01.21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신설



현 행 개 정(안) 개정사유

[별표3] 교직과목 교육과정표

영 역 과 목 별 학점
2학년 3학년 4학년

비고
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

교직이론 
영역

교육학개론 3 ○ ○
교육철학및교육사 2 ○ ○
교육과정 2 ○ ○
교육평가 2 ○ ○
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○ ○
교육심리 2 ○ ○
교육사회 2 ○ ○
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○ ○
교직세미나 1 ○

교직소양 
영역

특수교육학 개론 2 ○ ○
교직실무 1 ○ ○
디지털교육 1 ○ ○
학교폭력예방 및
학생의 이해

2 ○ ○

교육실습 
영역

학교현장실습 2 ○
교육봉사활동 2 ○

[별표3] <삭제 2026.01.21.> - 상위 법령(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

칙 제12조 및 제13조)에서 교직과

목을 명시하고 있고, 매 학년도 

교육과정 편람을 통해 학생들에게 

안내되고 있어 규칙에 중복명시할 

필요가 없으며, 향후 법령 개정 

시 규정 불일치 우려를 방지하기 

위해 별표를 삭제하고자 함

 


